
- 1 -

  구  고  등  법  원

제 1 민 사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나 언효 인  소2015 22565  

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, 

A

이천시 

송달장소  이천시                     

소송 리인 법 법인 태일 담당변 사 

소송복 리인 변 사 이

피고 항소인, 1. B

   경주시 

2. C

   군포시 

3. D

   구 구 

   피고  소송 리인 법 법인 동해 담당변 사 식1, 2, 3

피고 피항소인, 4. E

   천시 

1 심 결 구지 법원 경주지원 고 가합 결2015. 7. 10. 2014 248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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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 종 결 2016. 4. 20.

 결  고 2016. 6. 1.

주       문

심 결  피고 에 한 부분  취소한다1. 1 E .

원고  피고 사이에 구가 법원 경주지원이 느단 언증 검인청구2. E , 2014 124 

사건에 하여 검인한 언자  자필증 에 한 2014. 6. 19. F(330000-1000000)

언  효 이 있  인한다.

피고  항소를 각 각한다3. B, C, D .

원고  피고 사이에 생  소송 용  피고 가 부담하고 피고  항소4. E E , B, C, D

용  피고 이 부담한다B, C, D .

청구취지  항소취지

청구취지1. 

구가 법원 경주지원이 느단 언증 검인청구사건에 하여   2014 124 2014. 6. 19. 

검인한 언자  자필증 에 한 언  효 이 있  인한다F(330000-1000000) .

항소취지2. 

가 원고  . 

심 결  피고 에 한 부분  취소한다 원고  피고 사이에 구가    1 E . E , 

법원 경주지원이 느단 언증 검인청구사건에 하여 검인한 2014 124 2014. 6. 19. 

언자  자필증 에 한 언  효 이 있  인한다F(330000-1000000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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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피고   . B, C, D

심 결  피고 에 한 부분  취소한다 원고  피고 에     1 B, C, D . B, C, D

한 청구를 각 각한다.  

이       유

인정사실1. 

가  사망하 고 그 상속인 는 처인 심 공동  . F(330000-1000000) 2014. 3. 1. , 1

피고 자 인 원고 심 공동피고 피고들이 있었다G, , 1 H, .

나 는 사망 당시 별도  언집행자를 지 하거나 자에게 그 지  탁하지   . F 3

않았다.

다 원고는 구가 법원 경주지원 느단  가 작 한 언  . 2014. 6. 19. 2014 124 F

장 이하 이 사건 언장이라 한다 에 한 검인  신청하 다( ‘ ’ ) . 

라 실시  언검인 일에  이 사건 언장 원본  조사하 는데 이   . 2014. 6. 19. , 

사건 언장  태  내용  별지 재  같고  언내용 장  구 어 , 1

있다.

마 피고들  실시  검인 일에  언증 에 하여 아 런 견이   . 2014. 6. 19. 

없다고 진 하 다 그러나 피고들  이 사건 언장에 른 원고  부동산 등 신청. 

에 하여 이 가 없다는 진  작  거 하 다.

심에 원고가 이 사건 언장이 자필증 에 한 언  효 이 있다고   . 1 , 

주장하는 데 하여 피고 는 원고  주장  다 었 나 심 공동피고 피고 , E , 1 G, H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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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장 부본  송달 고 답변 를 출하지 않고 변 일에도 출 하지 않B, C, D

아 심 법원  민사소송법 조 항 본 에 하여 심 공동피고 피, 1 150 3 1 G, H, 

고 이 원고  주장사실  모  자 한 것  보고 원고  심 공동피고 B, C, D , 1 G, 

피고 에 한 청구를 각 인용하는 결  고하 는데 그  피고 H, B, C, D , B, C, 

만이 그 결에 불복하여 항소하 다D .

인 근거 다 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 각 재 이 법원에 한 사실 변[ ] , 1 3 , , 

 체  취지

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. 

원고는 이 사건 언장이 가 자필  작 하고 작 연월일 주소  , F 2011. 12. 10. , , 

명  자  후 날인한 것  효하다고 주장하는 면 피고들  이 사건 언장이 , 

조 었거나  주소 재 부분이 법  요건  갖추지 않아  효 이 없다고 주장한F

다.

판단3. 

가 이 사건 언장이  자필  작 었는지 여부   . F

갑 증 증  심 감 인  감  결과  변  체  취지를     3 , 6 1, 2, 1 I

종합하면 이 사건 언장  원본이 존재하 고 그 언장 원본  가 자필  작 하, , F

여  른손 지 지 이 인  것임  인 할  있는 이 사건 언장이 조, F , 

 것이라고 볼  없 므 피고들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, .

나 이 사건 언장  주소 재 부분이 법  요건  갖추었는지 여부  . 

민법 조 내지 조가 언  식  엄격하게 규 한 것  언자    1) 1065 1070

 진 를 명 히 하고 그  인한 법  분쟁과 란  하  한 것이므 법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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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과 식에 어 난 언  그것이 언자  진 한 사에 합 하 라도 효이

다 라  자필증 에 한 언  민법 조 항  규 에 라 언자가 . 1066 1

과 연월일 주소 명  모  자 하고 날인하여야만 효 이 있고 언자가 주소를 , , , 

자 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 요건과 식에 어 난 언  효  부 하지 않

  없 며 언자  특 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 없다 여  자 가 , . 

필요한 주소는 드시 주민등 법에 하여 등  곳일 필요는 없 나 어도 민법 , 

조에  한 생  근거 는 곳  다른 장소  구별 는 도  시를 갖추18

어야 한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( 2014. 9. 26. 2012 71688 ).

 법리에 추어 살피건 갑 내지 증  내지 증 가지    2) , 9 11 , 4 9, 12 (

번  포함  각 재  변  체  취지에 하여 인 는 사 들 즉 는 이 ) , F① 

사건 언장에 자신  주소를 경주시  재하 는데 그 주소는 주민등 상‘ J 1134’ , 

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건 언장 작  당시인  주민등 상 , 2011. 12. 10. F

주소인 경주시  가지번 를 외하고는 동일한 그 후  주민등‘ J 1134-4’ , F② 

상 주소는 도 명 주소  공법 계  주소변경이 어 경주시  도 명주소 , ‘ K 76-3’(

안내시스  검색결과에 하면 경주시  등 었는 가 주소를 이‘ J 1134-7’) , F

하지 않았 에도  주민등 상 주소가 종  경주시  다른 경주시 , F ‘ J 1134-4’ ‘ J 

 등  것이므 이 사건 언장 작  당시  주민등 상 주소인 경주시 1134-7’ , F ‘

 이하 가지번 인 가 한 것이라고 볼  없는 경주시 J 1134-4’ ‘1134’ ‘4’ , ③ 

에는 부  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 에는  건 만이 존재하고J 1134-1 1134-9 , F

재 심 공동피고 과 이 재 거주하고 있 나 지 토지에는 건 이 존재하( 1 G H ), 

지 않는 것  보이는 를 신인  하고 경주시 를 신지  하여, F , ‘ J 1134’ , ④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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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같  해 우편 이  차  송 었는데  아들인 심 공동2015. 8. 31. 9. 1. , F 1

피고 이 우편   차  모  하 고 동국 학  경주병원 법당에  H , 2015. 2. 

심 공동피고 에게 보낸 우편  에도 신지가 경주시  재13. 1 H ‘ J 1134’

어 있어 경주시 가  에 한 우편  신지  사용  는 경주시 , ‘ J 1134’ F H , F⑤ 

 소 하고 있었는 가 이를 통틀어 경주시  J 1134-4, 1134-6, 1134-7 , F ‘ J 1134’

자신  주소를 이 사건 언장에 재한 것  볼 도 있는  등에 추어 보면, 

이 사건 언장에 재   주소인 경주시 는 주민등 상 는 존재하지 F ‘ J 1134’

않지만 그 가지번 를 포함한 주민등 상 주소인 경주시 부  지 , J 1134-1 1134-9

토지에  그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는 등 다른 장소  구별 는 도  시를 갖춘 F

생  근거 는 곳  재한 것  볼  있다 라  이 사건 언장  주소 재 . 

부분  법  요건  갖추었 므 피고들  이 부분 주장도 이  없다, .

다 소결  . 

라  이 사건 언장  가 자필  작 하고 주소 등  자  후 날인한 것      F , 

법 요건  갖추었 므  효하다.

결론4. 

그 다면 원고  피고들 사이에 구지 법원 경주지원이 구가 법원 경주지원  , , 

이 느단 언증 검인청구사건에 하여 검인한 언자 2014 124 2014. 6. 19. 

 자필증 에 한 언  효 이 있  인함이 상당하므 원F(330000-1000000) , 

고  피고들에 한 청구는 모  이 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 심 결  피, , 1

고 에 한 부분  이  결  같이하여 당하므 피고  항소는 B, C, D , B, C, D

이  없어 이를 각 각하고 심 결  피고 에 한 부분  이  결  달리, 1 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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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부당하므 원고  항소를 아들여 심 결  피고 에 한 부분  취소, 1 E

하고 원고  피고 사이에   같  언  효 이 있  인하  하여 주, E 

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사

사            장래아

사            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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